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〔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〕

 

□ 점검일시 : 2018.09.19 (수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정달영
 

 

 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 소화조 사이 난간이 임의로 철거된 곳이 있으

니 조치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

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)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 2-3/4구간 배관맨홀 바닥슬래브 철근조립 중

인 장소가 맨홀이 약 3m이상이고 주변에 거푸집

만 있는 상태이고, 근로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

하지 않았으며, 생명줄도 설치되지 않았으니 추

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

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

등)



○ 작업장조도 확보(방재시설부)

-  작업장의 조도확보 상태가 불량하니 조치 요

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(조도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 안전난간에 낙하물 방지망이 미설치된 곳은

보완 요함.

 - 조적작업을 하는 하부에 근로자가 통행하는

통로이니 낙하방지 시설 설치 요함.

 - 조적 작업 중인 이동식 비계 상부 발끝막이판

설치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 조적 작업중인 이동식 비계는 해치발판을 막

고 작업중이니 조치 요함.

 - 이동식 틀비계 아웃트리거가 고정되지 않은

상태로 작업 중이니 고정하는 방법 검토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7(이동식 비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 침전조가 현재 높이 이상으로 침수될 경우 분

전반으로 가는 통로가 없으니 최고침수위를 고

려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요

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

의 설치)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 분전반의 회로도 표기가 불량하게 되어 있으

니 조치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 투광등이 파손되어 있으니 조치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0(투광등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 소화기 점검을 시행하고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(소

화설비)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 레미콘 트럭의 스톱퍼 설치 상태를 보완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 방수보호시트가 불량하게 시공되어 있으니 보

완 요함.


